
체평가규

2009.10.26. 

2023.09.01. 개

1 ( )  규  언어 학원 학 ( 하“본 ”라 한다) 체평가에  

 하여 필 한 사항  규 함   한다.

2 ( 체평가  ) 체평가라 함  본 가 학 체  ·연 ,     

 직·운 , 시 · 비 등 학 운  반에 하여 합   및 평가  

 하는 것  말한다.

3 (평가 역) 평가 역  ‘   보공개에 한 특 법’ 6   

 1항  공시 상 보  다  각호  내  할 수 다,

     1. 학 발 계획 및 경

     2. 

     3. 연

     4. 학생 및 문가 지원

     5. 화

     6. 타 필 하다고 단 는 항

4 ( 체평가 원회 ) ①원활한 평가 수행  하여 체평가 원회( 하  

“평가 원회”라 한다)  다.

   ② 원   , 하는 10  내  직원 및 학 법  계  하  필    

 시 학생  및 문가  원  할 수 다.

   ③평가 원회  원  무처   원  원들  호    

 한다.

   ④평가 원회 원  는 2  하  결원  생겨  원  는  

  여  한다.

5 (평가 원회 능) 평가 원회는 다  각 호  사항  수행 및 심 한다.

     1. 체평가 본계획 수립

     2. 체평가 지 개발

     3. 체평가 실시

     4. 체평가 보고    

     5. 에게 체평가 결과 보고

     6. 체평가 결과  및 활 에 한 사항



     7. 체평가 지  실 향상  한 도  치 마  및 시행에 한 사항

     8. 그 밖에 체평가  하여  필 하다고 하는 사항

6 (평가 원회 회 ) ①평가 원회 회 는 재 원 과반수   개회  

 하고 원 과반수  찬  결한다. 

   ②평가 원회  간사는 행  담당한다.

7 ( 원회등) ①평가 원회는 필 한 경우 원회 및 실무 원회  어 < 5 : 평가  

   원회 능>  실무  업무  수행하게 할 수 다

  ② 원회 및 실무 원회  , 운 등에 한 사항  평가 원회에  한다.

8 (평가 료  및 ) 체평가 해당  및 는 평가 원회에  하는 평가에  

   한  료  하여 하여야 한다.

9 (평가시  및 차) ①평가는 2 마다 1회 상 실시함  원칙  하 ,   

 필 에 라 매  실시할 수 다.

   ②평가는 평가계획수립, 평가실시, 평가결과 공개  차  진행 다.

10 (평가결과  통보 및 신청) 평가 원회 원  각 에게 해당  

    학 도 체평가 지 별 실  통보하고, 각  통보  결과에 해  

     신청   경우 확  가능한 증빙 료  첨 하여  하   

    평가 원회에   심 하여 결과에 반 한다.

11 (평가결과  활  및 공시) ① 체평가  결과는 단  발 계획 및 략  

    수립, 여건 개 과 ·연  질 고 등에 활 할 수 다. 

    ② 체평가  결과는 본  홈 지 등  통하여 공시한다.

12 ( 학평 원회 보고) 평가 원회에  심  중 사항  학평 원회에   

    보고할 수 다.

13 ( 타) 체평가에 필 한 사항  평가 원회에  하는 바에    

    다.

 칙

(시행 )  규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(2009.10.26. 공포)



 칙

(시행 )  규  2023  9월 1  시행한다.


